
        1.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
“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”에 대하여 아래와   
같이 공람공고를 실시코자 합니다.
        가. 건    명: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
        나. 공람기간: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
        다. 공람장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 2286-6571)
        라. 공람내용: 공고문(안) 참조
붙  임  공고문(안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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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공고


